
INSIDabcdef_:MS_0001MS_0001

IN
S
ID
ab
cd
ef
_:
M
S
_0
00
1M
S
_0
00
1

- 1 -

항목 사 례 비 고

다-245가

일반 전산화

단층영상진단

-두부

(HA451,

HA461,

HA471,

HA441)

○「상세불명의 불안장애」상병에 일반

전산화단층영상진단 - 두부를 청구한

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참조 인정

하지 아니함

<전산화단층영상진단(CT)의 산정기준
(고시 제2015-99호, 2015.6.15.)>

[일반기준 ]
1.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

(양성종양, 육아종, 비전형적인 낭종,
농양 등)의 진단, 감별진단

2.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
3. 급성외상(뇌, 흉부, 복부, 골반강, 척추 등)
4.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

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
5.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

필요한 경우 (뇌, 안구, 안면, 측두골,
척추 및 체부의 심부)

정신 및 행동장애분야 전산심사 적용기준 보완에 따른 안내

- 행위 관련 다빈도 심사 조정 예상 사례 유형 -

○ 의과 외래 정신 및 행동장애 분야의 상병전산심사 적용기준 보완에 따른 심사기준

초과청구 등 다빈도 조정 예상 사례 유형을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

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관련 제규정

○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

【별표1】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

1. 요양급여의 일반원칙
다.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.

2. 진찰·검사, 처치·수술 기타의 치료

가.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
경우에 한하여야 한다.

□ 다빈도 조정 예상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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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대동맥질환, 동맥류

[두부 Brain CT]

1. 뇌혈관질환(뇌졸중, 뇌동정맥기형,

뇌동맥류, 뇌출혈, 뇌허혈증, 뇌경색)

2. 뇌막염, 뇌염,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

(진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)

3. 대사성질환, 퇴행성질환 및 회백질 질환,

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

4. 뇌전증

5. 수두증의 진단, 감별진단

6.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

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

나-621나

인성검사

-간이정신

진단 검사

(F6216)

○「경도 인지장애」상병에 인성검사-

간이정신진단 검사(나-621나)와 인성

검사-한국판 몬트리올인지평가 검사

(나-621나주)를 동시 청구한 경우에는

인성검사-간이정신진단 검사를 인정

하지 아니함

<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>

[별표1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

2. 진찰·검사, 처치·수술 기타의 치료

가.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

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

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.

나-758

후두경검사

(E7581)

○「기타 신체형장애」상병에 산정한

후두경검사는 인후두 병변을 관찰하는

검사로써, 청구내역 및 상병 참조하여

인정하지 아니함

나-244다

지질-트리글리

세라이드

(C2443)

○「공황장애」상병에 산정한 지질-트리

글리세라이드 검사는 관상동맥질환의

위험성 및 지방대사이상의 감별 등에

시행하는 검사로써, 청구내역 및 상병

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


